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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“문 열고 난방영업”단속한다

-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과태료 150~300만원 부과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‘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’를 내용으로 하는

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(월) 공고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

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.

ㅇ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(’19.12.1.~’20.2.29.) 동안

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일환으로, 대표적인에너지낭비사례인 “문 열고 난방

영업 행위”를 계도하고 있으며,

ㅇ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

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음.

□ 산업부는 지자체,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

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,

ㅇ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,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

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
     * (최초)경고 → (1회)150만원 → (2회)200만원 → (3회)250만원 → (4회 이상)300만원

ㅇ 한편,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

의견을 제기*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음.

     * 의견 제기 절차 :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(서면제출 등)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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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

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,

ㅇ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%의 난방전력 절감* 효과가 있는 만큼,

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

당부하였음.

     *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 : 내부온도 22℃, 외기온도 –2℃ 가정, 

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.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,871W보다 91.9% 절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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